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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찬조금 예방 안내
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댁내 평안을 기원하며 학교 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예방에 대하여 간략하

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

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,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

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

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.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예방에 동

참하여 신뢰받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법 찬조금의 대표적 유형
Ÿ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·모금하

는 행위

Ÿ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, 간식비, 운영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

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, 임의 집행

Ÿ 학급 비품 구입, 교직원 선물, 회식비,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

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

Ÿ 학부모 상담기간, 스승의 날, 명절,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

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

포함)

☞ 법원에서 제공자인 학부모들에게도 과태료 통보 조치

경기도교육청의 『2026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』에 따라 불법찬조금 모금과 관련 사례 

발생 시 학교장 등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받을 수 있고,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

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양지하시어, 불법찬조금의 납부요구가 있을 경우 아래 신고처로 

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불법찬조금 신고처]

○ 경기도교육청 : www.goe.go.kr → 전자민원(클릭) → 신고센터 → 공익제보센터 

→ 불법찬조금 신고

○ 국민신문고 : www.epeople.or.kr → 민원

○ 전화 :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) 820-0859

○ 시기별 집중신고기간: 청탁금지법·행동강령 위반행위·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

위·갑질행위(7월), 물품·공사 분야(7~8월), 불법찬조금 신고(5월/10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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